
산별노조·지역지부·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

현장투표의 개표
선거사무 개요

현장투표 개표 업무를 수행하는 개표사무원 용 <개표사무안내서>는 

별도 발행 배부될 예정입니다. 본 안내서에는 각급 선거사무 담당자가 

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(개요)에 한해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. 전

자투표개표 업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일괄 전자

집계 되므로 안내를 생략합니다. 



개표 
사전준비

·현장투표개표장소와개표사무원이름공고

·개표운영계획사전수립

·개표물품준비

01  현장투표 개표장소와 개표사무원 이름 공고 

현장투표 개표장소와 개표사무원이름을 담은 공고문을 서식_서식66~67호대로 
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 홈페이지에 11월 13일(월) 게시하고 이를 
단위조직에 파일로 배포합니다. 
• 지역본부별 1개 개표소 설치 원칙 : 도서·벽지 등 투표함의 이송이 현저히

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표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 개표분소 설치 여부는

지역본부선관위가 결정하되,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• 연장투표 대비 사전 조치 : 전국 전체 또는 특정 지역 투표율 과반 미달로 전국 또는

특정 지역의 연장투표 실시가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선거일

마지막 날인 11/27(월) 17시까지 의결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. 이 경우 지역본부는

미리 마련해 둔 비상연락망으로 11/27(월) 개표 취소를 공지하고 곧바로 민주노총

중앙선관위가 공고할 연장투표 공고문_서식62호을 단위조직에 파일로 배포하고,

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연장투표일 마지막 날로 현장투표 개표일시장소를

정해 지역본부 선관위 홈페이지에에 다시 게시합니다.

↳  이를 위해 지역본부는 11/27(월) 16시 현장투표율 점검과 전자투표율을

관리하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와의 긴밀한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.

지역본부가 배포한 현장투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원 이름 공고문 파일의 
게시판 출력 부착,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, SNS 및 문자를 통한 공지 
등의 조치를 합니다.

지역본부

단위조직



02  개표 운영계획 사전수립

03  개표물품 사전준비

지역본부
산별노조(연맹) 지역조직 등을 통해 충분한 수의 개표사무원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
이 담당할 업무를 미리 배정하는 등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합니다.

지역본부

• 계수기 대여

국가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계수기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.

• 개표소 내 공간확보 및 물품준비

- 개표소 내에 개표 참관인석과 관람인석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.

-  개표 시 필요한 물품(필기구, 바구니, 계산기, 복사기, 투표용지를 묶을 고무 밴드 등)을 구비해 둡

니다.

-  개표소 출입자(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, 개표사무원, 개표참관인)용 패찰_서식69호을 준비합니다.

-  개표집계 용 PC·프린터 준비 : 관할 지역 투표구 규모를 고려하여 여러 대 설치합니다.

접수부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의 이상 유무, 누락 등 확인

→ 투표함과 투표관리봉투를 세트로 묶어 적재

개함부 투표함을 열고 오·훼손 용지와 정상 투표용지를 각각 분류해 묶음

분류부 정상투표용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용지를 별도 분류

심사부 후보별 분류된 정상투표용지 확인 / 미분류 투표용지 및 훼손용지 유·무효 구분과 

후보별 분류

검열집계부 지역본부선관위 주관 하에 분류결과 검열과 집계 / 투표소별 집계 및 개표 상황표 작성

정리부 선거관리시스템에 개표상황표 입력

투표용지 분류 <유효표(후보별), 무효표(전체)> / 모든 선거관계서류 밀봉 후 선관위 서명

―민주노총 2023직선 선거사무 안내서―



개표 업무
·개표개시

·개표각단계별유의사항(개요)

·개표결과보고와당선자공고

04  개표개시

지역본부

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개표개시 공표 이후에 개표소별로 개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 
개표는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후 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투표함 도착이 
지연되는 경우 전체 투표소의 절반(1/2)에서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표를 개시할 수 
있습니다.
개표 순서는 투표함의 도착 순서에 따릅니다.

05  개표의 각 단계별 유의사항(개요)

지역본부
각 단계별 세부 개표 절차는 별도 배포하는 <개표사무안내서>를 참고합니다. 아래는 
미리 숙지해둬야 하는 몇 가지 필수 유의사항만 안내드립니다. 

투표함 봉쇄·봉인 흠결 시

•  일일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상황을 확인합니다.

•  투표함 봉쇄·봉인에 흠결이 있는 경우, 즉시 지역본부선관위가 직접 확인하고, 투표함 유·무효 및 개표진행

여부를 판단합니다.

•  단, 지역본부 선관위원 사이에 투표함 유·무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

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.

투표관계서류 이상 시

•  투표관계서류를 가져오지 않거나,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투표함을 별도 장소에 대기시키고 투표사무원

또는 투표구선관위원에게 해당 서류를 가져오도록 한 후,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개표 절차에 따라 계속

진행합니다.



투표함에서 투표용지 꺼내 정리하는 방법

•  접혀 있는 투표용지가 없도록 한 장씩 펼쳐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.

•  투표용지 정리가 끝나면 주변에 누락된 투표용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.

• 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진 것, 끈적끈적한 물질이 묻어 있는 것 등 오·훼손 투표용지는 따로 모아서 묶습니다.

유효표의 기준

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.

•  기표란에 기표되고 기호란, 후보자 성명란에도 기표한 것 

•  기표한 것이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은 것이지만 식별할 수 있는 것 

•  투표용지 일부가 찢어졌거나, 찢어져 소실됐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후보자 모두의 기표란을 확인할 수 있는 것 

•  두 후보자 란의 구분선 상에 기표됐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것 (후보자

란이란 기호란, 성명란, 기표란을 모두 포함함)

•  투표인이 기표란에 볼펜 등으로 ○표 하였다가 착오를 발견하고 그 위에 겹쳐 기표용구로 기표한 것 

•  투표인이 지지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는 필기구로 문자를 기재한 경우.

※ 위 예시사항에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지역본부 선관위원들이 결정합니다.

무효표의 기준

•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

•  테두리선에 맞물려 기표하여 어느 후보 란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 

•  투표소에서 안내·제공된 투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경우

※ 위 예시사항에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지역본부 선관위원들이 결정합니다.

06  개표결과의 보고

지역본부

•  모든 투표소 투표함의 개표상황표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민주노총
중앙선관위에 개표 완료를 보고합니다.

•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검토 후 출력이 승인되면 선거관리시스템에서 개표록과
집계록을 출력합니다. 출력된 개표록과 집계록에 이상이 없는지 재차 확인 후
지역본부 선관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. 만약, 서명을 거부하는 선관위원이
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합니다. 

•  지역본부 선관위원의 서명 후 완성된 개표록‧집계록은 즉시 민주노총
중앙선관위로 전달해야 합니다.

―민주노총 2023직선 선거사무 안내서―



07  당선자 결정 공고

산별노조
(연맹)와 
지역본부

•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지역본부 현장투표 개표결과와 전자투표 개표결과를

합산한 각 선거구 별 전체 투표 결과를 각 선거구에 통보합니다.

• 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의 선관위는 당선자 결정 공고문_서식77호 을 선관위

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•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산별노조(연맹)에 당선자 결정 공고문 파일을 배포합니다.

이를 단위조직에 즉시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.

게시판 출력 부착,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, 문자·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

합니다.

민주노총

단위조직




